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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논문온 지난 30년긴 시장회와 개앙회툴 추구하여 연회하는 중국의 힌 

단연으로 국제 잉권 레징과 중국 정부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국제 인권 레징 칭여 과징에서 나티난 규엄효과톨 추적해가는 

데 그 옥혀이 있다 중국의 국세 인권 헤징 징여는 현실주의적 동기에서 시 

작되었지안 국제 에짐괴 중국의 상호작용온 구성주의에서 주징히는 두 가 

지 차원에서의 규엉 효과 즉 규세 효과<regula t ive effec t )외 구성적 효과 

(constitutive effect)툴 일생시컸디 이는 당혼의 연회 및 대내외적 정책 

의 언획톨 샅잉으료써 설영이 가능하다 론 논운온 구체적으로 고운 잊 기티 

진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궁욕적인 대우나 처영의 금지에 관한 엉약 

(Convent 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l or Punishment , 이하 고운 금지 엉악) 잊 경제 

적 시회적 운회적 권리에 굉힌 국제규약( In l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 Social and Cultural RighlS 이하 사회권 규약)과 중국 정 

부긴의 상호 작용을 중심 사에로 삼는다 

고운 금지 엉약 잊 사회권 규약에 대힌 중국의 징여은 무강한 중국을 세우 

기 위해 국제셰저때서 증국의 역힐과 책임용 증대시키려는 정치 옐리트들의 

현실주의적 이익추구 진하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중국의 국기 이미지 양상이 

긍극적으로 중국의 지위외 엉헝력올 획대시킬 것이라는 책잉대국흔( li.Jt!<t" 

大ill )의 당론과 무관히지 않다 그렁에도 울구하고 1990언부터 고운으로 인 

한 인권 징해를 잉지하기 위힌 입엄 조치둘이 잉었고 2004년에 힌업 내 인 

컨 조앙이 삽입되었으여 2004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기간 동인에는 사회 

권을 보징하기 위힌 노동 관계의 규엄회 조치 등이 알요되었다 인권 운지 외 

관련왼 국제 g동에 적극적으로 십여하고 개일도싱국과 연대률 강회하는 둥 

이 길온 대내외적 딩혼 및 정책의 연화는 구성주의가 주장*변 규엄효괴툴 질 

보여준다 

쭈제어 사회컨규약 고운긍지업약 중국 국제인권레짐 규엉효과 



200 한국정치연구 제 18집 제3호(2009) 

[ 서 론 

1978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 기 중앙위원회 제3차 션제회의 이후 중국은 시 

장화 와 개앙화 릉 선연에 내세워 국가건설 노선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이는 사회수의 계획경제 에서 사회주의 시장정제 로 전환하는 대내적 연 

화와 국제 사회에 대한 참여 확대로 국제 사회와의 연계가 싱화되는 대외적 연화 

를 포팔한다 특히 대외적 연화에 초정을 맞추어보연 중국이 국제 에징"에 대한 

참여갚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는 점은 두드러지는 륙갱이다 2) 본 논문이 주 

옥하고자 하는 인권 분야에서도 중국은 지난 30년간 광옥할 만한 연화릅 보여주었 

다 l) 중국 정부의 인권 관련 행태 연화에 판한 많은 연구을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 Hardîng 1997 : Nathan 1999: Kim 2(XX) 최지영 2005: Chen 2005 윤영덕 2008 이 

긍순 김수암 2α)6) 그러나 이 같은 기존 연구틀은 중국 정부의 국제 인권 레짐 

)) 국제에징은 국재판계의 일정한 영역에서 앵위자를이 풍흉의 기대흉 가지고 있는 앙묵 

적이거나 영시적인 일련의 원칙 (princîples) 규영(~) 규칙 (rules) 의사경갱 파정 

(dcdsion-makingαucess ) 이라고 정의원 수 있다(KrasTICr 1983 , 2) 

2) 중국은 197 1년 유엔 회원국이 '1연서 국제새제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참여하기 시 

작하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국재기구에 장여한 후안 창여국으로 정제 

군욱 환경 퉁 중요한 국제기구와 죠약에 대한 가임용 198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요 1) 중국의 국에헤세 징기 비교 (딘위 7H) 

국가\연도 1%6 1977 1986 1997 2000 

써쳐1영균 22 30 33 3) 32 

중국 21 J2 52 50 

미국 68 79 65 6l 63 

일온 53 70 58 63 63 

인도 58 6l 58 61 m 

충처 한석 ~l 2001 , 106 <표 5-1) 

3) 중국 정우의 앵태와는 영개로 중국 내부의 인권 상황 개선 여부용 영가하는 것옹 얘우 

논생적인 부분이다 개혁 이후 륙ß1 wro 가입 퉁의 셰계화 추세에 따라 일정한 정도 
의 진전옹 보이기는 하지안 근본척인 연화가 일어났다고 명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 

안적인 주장이다(전성흥 2008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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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 자체에 너우 큰 익이를 부여하거나 정부 차원의 당흔(discourse )에 집중하여 

연구함으로써 레징과 정우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싱충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정들이 보완왼 연구로는 국제 인권 레정과 중국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러 

한 상호작용이 중국의 인권 상황 변화에 어떠한 영향올 이쳤는가에 대해 다양한 

。1 흔올 적용하여 운석한 연구들이 있다(Kent 1잊~; Foot 2αm ‘ Pouer 2007 ; () 1 냥주 

2α)8 ) 

본 논운은 후자에 해당하는 국제 인권 레짐과 중국 정부간의 상호작용에 초정올 

맞춘 연구의 일환으로.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국제 인권 에집 참여 과정에서 나타 

난 규엉효과룹 추적해가는 떼 그 옥적이 있다 이륜 동해 중국의 국제 인권 에징 

참여가 현실주의적 용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국제 인권 에집과 중국과의 상호작용 

윤 결국 구성주의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규영 효과 즉 규제 효과 

(πgulative cπect )와 구성적 효과(constitutive eκ'ect )등 야기했음올 당흔의 변화 및 대 

내외걱 정책의 변화룡 살명으로써 셜명힐 것이다 본 논문은 이블 고문 잊 기타 잔 

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올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긍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g이nSI Ton뼈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cnt 이하 고 

문 긍지 협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Intcmational 

Covcnant 00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맹ß 이하 사회권 규약)의 두 가지 사혜 

를 중심으로 살핀다 사회권 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과 함께 국제 인권 보호용 위한 액싱적 규약으로 이에 창여하게 되 

는 과정올 겁토하는 것은 이전의 다른 인권 에집 장여 행태용 유추케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 1 고문 금지 협약의 사헤는 사회권 규약에 비해 국제 규영의 칭투와 

4) 사회권 규약이 중국삭 인권찬의 핵싱융 이루는 안전권과 생존권에 기반용 둔 것이기 얘 

분에 이용 이준한 것용 정부차씬에서 어려훈 일이 아니었올 것이고 따라서 이상 대표적 

인 사예로 인권 에정 장여에 대해 운씩하는 것옹 적앙하지 않다는 안동올 재기할 수 있 

용 것이다 그러나 규약기구가 각종 국제인권엄약의 이앵 상양올 감사 잊 영가하는 기 

구라는 집에 비추어 전 때 정우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사회권용 언급하는 수사적 수준올 

녕어 국재적 기준용 수용하고 이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개알도상국이 분배 

차원의 사회 보장올 언급하는 사회견융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엽다는 것 풍용 사회권 

규약에 대한 중국 갱우의 장여 건정이 쉽게 내려질 수 1간용 없었다는 총거가 일 것이 

다 또한 중국온 최근 시인척 및 정시적 권리와 경제적 빛 사회적 견리에 대한 잉접한 

의존관계5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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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저항 및 규엉 수용 과정을 뚜렷이 보여준다 

실제로 국제 인권 레징과 중국 정부의 관계는 국제 사회에서 연화왼 충국의 지 

위에 따른 국제규영의 갱투와 정권의 정풍성 (legitimacy) 문제에 따른 강력한 국내 

적 저항이 충률하는 형태릎 보인다 " 이 같은 국제 에정과 국가행태의 판계는 구 

성주의적 국제정치 연구의 주된 판싱사로 양자간의 판계는 국가들의 판단이 국제 

에집 구성에 마친 영향의 차원과 국제 허1정의 영향혁이 국내로 칭투한 차왼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제 규엉이 국내척 판행과 충올 

하는 경우 국제 규영의 침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본 논문 

은 이 맥락에서 중국의 인권 레징 창여를 다룬다 중국은 대표적인 현실주의적 정 

치관(ha띠 π띠polilik state)올 가진 국가.6>로 국재 헤집 장여와 관련왼 연화왼 연모는 

국제 규영의 칩투효과륜 연구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륜 위해 이하 2장에서는 기존 논의읍 바탕으로 국제 인권 레집과 중국 정부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흔적 논의룹 진행한다 3장에서는 국제 인권 레짐에 대 

한 중국의 창여 현황과 참여 과정 빛 현실주의적 참여 동기에 대해 파악한다 4장 

은 국제 인권 헤정 가입 이후 국가 이익에 대한 인식과 대내외적 정책 상에 나타난 

변화릎 살피고 경흔에서는 이상의 논의릎 요약하고 이 논의가 주는 이흔적 실천 

적 함의 잊 한계에 대해 서술항 것이다 

51 중국응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으로 국쩌사회에서 합의왼 가치의 실현융 위해 노역해야 
하는 위치에 있교 최근에는 개혁개앙 이후의 경제성장g 기반으로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 l\l'lIfIfJ:k!!l 1으로서의 영향허 딴혀하고자 하나 국제 인권 규엉의 전연적 

인 수용옹 곧 제제의 션환이라는 운제융 수만하는 위협성올 당강하는 것이기에 논란의 

중싱에있다 

61 중극이 국제제재융 인식하는 망엉에 대혜서는 Cban{l999) 중국의 현실주의척 외교정 

책에 대해서는 lohns!0fl(l995). Whitin잉 (2001)융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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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론적 논의 

1 중국과 국제 레짐과의 관계 

국제 레징과 개영 국가의 판계 즉 국제 레침이 개낼 국가의 외교정책 수립과 

정에 이치는 영향 개별국가의 국제 헤집 창여 동기 분석 그리고 국제 레짐을 통 

해 바씨는 국가 정체성 퉁은 국제 정치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다 중국의 국제 레징 

과의 판계도 국제 정치학의 주왼 판정 즉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시각 하에서 연 

구되고있다 

현실주의7)적 판정올 취하는 연구들은 국제 기구 창여에 대한 중국의 행태가 자 

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통기에서 비훗되었응을 강조한다 스웨인과 존스돈 

(Swaine and Johnston 1999) 깅(Kim 1994: 1999)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 

의 기여릎 통해 이악과 권역올 최대로 추구하려는 현실주의적 욕앙을 가지고 있다 

고 본다 따라서 국제 기구에 대한 참여는 국제규엉 및 가치에 대한 수용이라기 보 

다 기존의 현실주의적 노선올 견지한 적용척/도구적 배융의 과정올 거친 국내/국 

외적 정책 변화라고 본다 캔트(Kent 1999 : 2002) 역시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는 가지라는 시각올 견지한 채 공산당은 위협율 최소화하는 목표 

내에서 국제 사회의 유영올 수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정은 국세 사회 

에서 스스로응 개앙 도상국으로 규정하던 중국이 당국의 현실적 경셰이익에 반하 

기도 하는 8개의 국제 양경관련 조약을에 장여한 1981년 이후의 현상등융 설영하 

기 어렵다는 한계흉 지닌다 

한연 자유주의 8)적 시각에 바탕올 둔 운석용 네이선 ( Nathan ’ 999)이 대표적이다 

J) 국제 관계용 우정우 상태로 규갱하는 현실주의자등에게 있어 국재 연역옹 원칙적으로 

용가능하키에 국제 에징과 국가 간의 원계관 셜영할 때 협역의 한계는 운영하게 지적외 

여 권력파 개영 국가가 취하게 원 이익온 중요한 연수가 원다( Mcarsheimer 1995 

Griι∞ 1988) 

8) 자유주의는 국가듣이 집단앵동의 운재S 해결하고 장기적인 시각훌 강제 외어 국제 애 

정융 풍한 국가 잔 협릭이 가능하고(Axelo띠 aOO Koehane 1986: Moravesik 1997: Haas 

1992) 국가툴응 국제규엉용 내연화하게 핀다고 본다(Haas 1992 : Johnston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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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연 중국 갱부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올 인갱하고 갱부 앵위의 기준 

으로 상고 있으여‘ 상당수의 국제 인권 죠약에 가입하고 국내쩍으로 인권과 관련 

왼 정얘 기구용 설링하는 풍 적극적 인권 외교를 펼치고 있는 국제사회의 행위자 

다 중국옹 포왈적 인권개녕에 대한 이해윤 ")땅으로 발전권파 질은 제3세대의 인 

권용 주장하며 국재 기구의 규엉 수링에 의이 있는 영향올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견 해정 창여는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크기 영향력 등융 전 때 아시아 

와 세계외 번영에 기여하게 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표연적인 국 

재 조약의 가업 자제를 인권 규엉의 내연화 혹은 규엉화와 둥치 시키는 오류훌 엉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 해갱이 가지는 규앵의 구성척 효과 록 국가 이악올 계산 

하는 앙식 빛 인식의 연화 퉁올 연영해내지 옷한다는 한계가 있다 

네이션의 국내적 정책 결정에 초징용 맞훈 연구에 비해 김 (Kim 2α)())용 최근 연 

구에서 국내척 요인쁨 아니라 당냉전 이후 연화원 애계질서와의 연판성 속에서 인 

권 헤집 창여 동기흉 포팔적으로 성영한다 김온 중국의 국제 관계에서 인권의재 

가 이룡화되고 실재로 정찍화 되는 과갱틀융 추적하연서 국제 인권 혜정 창여에 

판한 보다 역동적이고 싱충적인 용학융 분석한다 유앤얘서 중국 인권 질의안 동 

파가 저지되는 과정에서 각 개밴 묵가 앵외자의 이익융 분석하고 앵태와 이흔응 

유기척으로 서숭한 것옹 중국과 국제기구가 상호 주고 망옹 영향역에 대한 균형 

잡힌 명가융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저자는 결국 중국의 연화가 단지 기슐척 적용 

에 관파하며 -주권에 기안한 문화적 안전 충성적 상대주의에셔 주권용 뛰어넙는 

보연척 인권으로의 규엄격 전환-이라고 보아서는 안 원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 

의 인권 당흔과 정책이 단지 미욱의 정치적 공써에 대한 대용책에 용파하다는 전 

성흥(2(뼈)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중국의 인권판과 인권 관련 갱잭이 연화하고 있다는 판 

갱의 연구뜰도 있다 윤영덕(2()()5)용 인권보장올 위한 엉룡의 재정과 국제 인권 

레짐에 대한 적극적 참여용 변화의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앤화는 시장화 개혁에 

따용 사회잭 갈퉁의 확대와 중국 인인틀의 권리 의식 성장이라는 국내척 요소들 

중국 인권 문찌에 대한 국쩨 사회외 개입파 중국의 국쩨척 영양력 확대라는 국셰 

척 개입 때문에 열생한 것이다 이는 당흔 차원에서 인켠판과 인권 정찌의 연화를 

국내척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한 천(0，.，" 2()()5)과 중국내의 다양한 정치 경 

제 사회적 앤화의 현상들율 인권의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석한 이긍순과 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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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2006 ) 그러고 규영적 개입 (normative engagemenl )과 선영적 순용(selcctive 

adaptation)이라는 판정에서 중국의 국제 인권 레집 창여를 운석한 포터 (P센'0< 

2007)에 비해 더욱 포팔적으로 중국 정부의 행태릎 분석하고 있다는 장접을 지년 

다 

2 구성주의적관정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날리 구성주의는 국가 제제의 주요 구조가 상호주관적 

이며 국가갱체성이나 이익은 사회적 구조에 의해 구성왼다고 가갱한다 개영 국가 

의 판녕 문화 이녕 요소를 애개로 한 구조의 영향은 국가 이익 해석 땅식에 연화 

릎 이끌어낸다(Wendt 1999 : Finnemore 1996: Hφson 2(0): Katzcnstein 1996)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주혜 구죠의 문제 에 기반올 둔다 주체→구조의 문제 

는 앤트(Wendl 1987)가 왈츠 (W띠，，)의 구조주의와 원러스타인 (W띠lestein )의 세계 

체제흔올 비판하고 기든스 (Giddens)의 구조화 이론(stnJctumtion theory )올 대안적 

이흔으로 제시한 1987년 논문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왈츠와 월러스타인응 각각 국 

가와 셰제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한연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은 주체와 구조 

는 상호 구성적이지안 존재흔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실체이며 양자는 상호 결정적 

이라 본다 구조화 이론은 구조주의가 지니는 개체주의 (individu띠 ism)의 문제와 세 

계체제론이 지니는 전체주의 (holi sm)의 문제릉 종합한다 그 근거는 구조화 이론 

이 기반을 두고 있는 과학적 실재돈 (scientific realism)에 있다 과학적 실재론은 관 

찰할 수 없지안 실재한다고 가정되는 구초의 존재릎 인정하는 것이며 구조 자체는 

판첼횡 수 없더라도 그 영향력이 관창 가놓하다연 그것이 설재한다고 인정해야 한 

다는 이혼이다 주세는 멸연적으로 샤회적 구조의 액락과 판계틀 맺게 되고 사회 

적 구조는 주제의 사회성과 분리휠 수 없다 따라서 구조화 이혼은 주체와 구조률 

변중법적으로종합한다 

주체←구조의 운제를 융러싼 논쟁9}은 구성주의의 이론적 알전에 크게 공헌했다 

9) 앤트의 논문이 앵g윈 이후 다양한 비땅퉁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앤트의 재 안흔이 
이어지는 형태의 논갱이 있었다 에출러(Dessler 1989)는 존재에 의얘 구조가 결정원다 

고 보는 알즈융 비판하고 구조가 주체의 앵용융 제한앨 수 있으며 주체의 앵동에 대한 

얘개에잉파 용시에 결과용이라는 것옹 주장하는 연환객 존재옹 ( Irans fl야m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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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처 그링 2.2 논정의 앵상화(Jepperson 이어 l잊KJ ， 53) 

〈그링 1) 재피슨， 앤트 키센슈타인 모댐 

이러한 논쟁을 반영하여 1 996년에 제시원 것이 재퍼슨(Jepperson) 앤트 카젠슈타 

인 (Katzenstei n)모델이다 이는 주제-구조의 문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도총한 

닥월한 모렐로 영가 받는다(Jepperson 이 al . 1996. 53) 

재퍼슨 앤트 카첸슈타인 모델에서 환경적 구죠는 세 가지 충위률 포함한다 

첫째 충위는 꽁식적 기구나 안보 에정 울째는 주권‘ 국제엉‘ 개입 규엄과 같은 세 

계 정치운화 아지악은 친선 판계와 적대 판계 같은 국제적 패턴이다 〈그립 1 )료 

m 이앵， 1용 제시했다 요컨대 국가의 앵홍옹 오직 그 기반이 되는 수단 즉 g갱적 능 

력인 자앤("""""" 1과 앵용의 얘개혜가 되는 규칙 (rules)이 갖혀질 때얘 가능하다는 것 

이다 자원과 규혜에 따라 주에는 걱정한 앵홍융 취하고 구조는 이 앵동융 결정하고 

매개하는 기능용 한다 다시 알해 주찌는 생산자잉과 동시에 부산융이라는 주장이다 

한연 앤트(Wendt 1 99 1)는 오누프(Onuf)의 책 훌리스( MartÎn H에 is)와 스이스(5ι.， 

Smith)가 공용 저숭한 책에 대한 반온이 외는 논운융 받요한다 자신의 1981년 논운이 

구조화 이흔예 정도되어 있다고 지적한 오누프의 주장올 인갱하고 흉리스와 스이스가 

운석수준의 운세와 주제 구조의 운제융 혼용하고 있다고 비완한다 이에 대해 용리스 

와 스이스(Hollis ar얘 Smi th 199 1 )는 주체와 구조가쉽게 구영외기 어엽다며 양자가 상호 

총속적이라는 주장에는 정영적 근거가 경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앤트 
(W，찌t 1 9':η)는 그융이 양츠의 셰쩨 이용안융 고허하고 나어지 이흔흘융 환원주의라고 

호았다고 재안악한다 왕초의 째재주의 (systemicism)는 정셰성과 이익올 외쟁적 연수로 

취급하여 국제사회의 사회적 구성의 양상용 포작하지 옷하고 정쩨성과 이익이 장용되 

는 과정올 보여주지 옷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혜 흉리스와 스미스(H이Jis a:r녕 Smi\tl 

1 992)는 주제←구죠의 문제는 용석수준의 문제에 g함외는 것으로 분리원 실에가 아니 

라 분석 수준에셔 연의상 갈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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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이틀의 주장은 국가가 처한 환경척 구조(environmental structure) 측 문화 

적 제도척 요소 (cultu 띠 a쩌 institutional elemenlS)라고도 올리는 규엉 (nonns) 이 

국가의 이익(interest ) 또는 정책 (policy) 나아가 정체성 ( identi ty)을 형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뮤범이란 척정한 앵동에 대한 집단적 기대로 구성적 효파와 규제객 효 

과를 가진다 규염의 구성적 효과(∞nstituti ve effecl )는 규염이 정체성올 갱의(구성) 

하는 규칙과 같이 작동하는 것올 규제적 효과(π:gu lative effi에)는 규엉이 정의왼 

정셰성을 배치 (deployment)하거나 걱정한 법규한 제정 (enaclment)하게 하는 기준과 

같이 작용하는 것을 일한다 따라서 규멍응 정셰성을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정셰성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를 규제항으로써 특정한 상항에서 행위자을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기대흘 성렴하게 한다 

본 논문옹 이 모텔에서 알하는 규범효과에 해당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규엉이 

주셰의 인식융 연화시키고 이익올 재정의하게 하는 구성척 효과 현실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 정체성올 배치하여 적정한 엉규릎 제정하고 정책을 변화시키 

는 규제적 효과를 살연다 앞서 살펀 구성주의의 주제 구조 논쟁을 더 충실하게 

따르연 구조에 의해 형성되고 연화왼 주체의 정셰성과 이익이 다시 환원하여 구 

조를 생성하고 연화시키는 순환의 과정융 살펴야 하지만 인권 헤징과 중국 정부 

의 판계에서는 규영의 내재화 조차 논란이 되는 운제이므로 완전한 상호작용올 다 

루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운은 국제 인권 에징과 중국 정부의 상호 과갱 

을 흥해 국가가 국제규빙을 내연화 시쳐 손익계산의 앙영올 바꾸고 국가이익융 다 

른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다시 알해 국제큐병을 어겼용 때 부당해야 항 영판 손실 

올 더 크게 평가하는 반연 이블 흥해 얻올 단기객 이익응 적게 평가하고 국가 이악 

의 우선순위도 다른 앙식으로 설정하게 되는지을 상띤다 이로써 국내적으로 혹 

은 국제적으로 국제 규엉을 반영하는 정책 이 시행되고 있는지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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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의 국제 인권 혜짐 참여 

1 묵제인권조악기입현횡 

중국온 1 97 1 년 대안을 대신하여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연서우터 국찌 사회에 

척극척으로 노충된다(Kenl 1999) 인권 해짐에 참여하기 시작힌 것옹 1 979년부터 

이고 1979년 1 980년 1 98 1년에는 용저어로 유앤 인권 위씬회에 참석하였고 1982 

년부터는 유앤인권위연회 유앤인권소위원회 여성지위위씬회외 위원이 되었다 

그 이후 국제인권규약10)흘 비준하기 시작하었다고 올 수 있는데 중국이 국제인권 

초약에 가입하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이남주 2008) 갯 단계는 개혁 

개앙 이후 UN인권위원회 회씬국으로 가입하며 국제인권조약에 척극적으로 가입 

하기 시작한 시기로 고문 긍지 협약에 대한 가엽이 대표적인 성파다 두 언째 단 

찌는 1 997년과 1 998년으로 각각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에 대한 서영이 이루 

어진 시기이다 전자에 대한 비춘절차는 200 1 년에 완료되어 현재 효허용 옐휘하고 

있으나 후자는 아직 비중이 이후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2)는 현재까지 중국이 

서영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의 현함옹 보여준다 

)0) 굿세인켠헤징용 인권 준수용 이q안 욕적으호 안을어진 쭉찌적 차앤의 각종 인권기구 

와 조약 그리고 인권 이앵융 쩌얻 욕냉껑차 동융 포항힌다 유엔융 중심으로 한 인권 

에징용 크게 인권조약얘 기반융 톨 기구(Treaty-based Ix찌y 규약기구)와 유엔 언장에 가 

안융 둔 기구(Qαter-based Ix피y 헌장기구)로 냐누어진다 규약기구는 각종 국찌인권영 

약의 이앵 상황용 강사 잊 명가하는 기구호 혜당 극채인권규약 가입국이 그 규약옹 춘 

수하도꽉 가임국괴 대화하고 건성적인 대안올 제시한다 각 규약쩌앤회는 각국 대표가 

아니라 빼당 인권분야의 국제 진용가률로 구성되어 욕정분야의 인권 상황융 싱의하기 

때용예 천운성과 비정치성용 연다 이에 비뼈 헌장 기구는 유연 언장의 인권 규정에 근 

거하여 ，，~객 인권문제용 다후여 유앤안보리 총회 인권에앤회 인권이샤회 퉁이 이 

에 용한다 언장기구는 소속 회앤국 대요률호 구성되기 예문에 각국의 이익파 국가 간 

의:ii'.;!찌 둥이 안영외어 전용생이 약언 안연 정치적 성격이 높다고 앙 수 있다(서보혁 

2007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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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 중국의국제인권죠약기입연횡 

협약명 
협약채에 비춘 
(발효) (서영) 

여성에대한모든영태의차앨청에에관한협약 79. 12.18 1980 

(Convention on the El imination of All F，아msofDi양nmmatLon (81.9.3 , ) 

against Women ) 

난민의지위에 관한협약 51.7 .28 1982 

(Convcntion relatîng 10 the StatllS of Refugees) (54 .4 .22. ) 

난인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67.1 .3 1 19어2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Refugees) (67. 1O.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청에에 판한 국제협약 65.12.21 1982 

(Intemational Conventi어lon the Elimina“on of쩨I Fonns of Roci aJ (69.1 .4 '> 

Discriminati어， ) 

집단 살헤쳐의 양지와 저연에 판한 협약 48 129 1983 

(Convention on the Prevc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농nocidc ) (5 1. 1.12 ,) 

고운 빛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객인 대우나 처앵의 84.12.10 1988 

긍지에관한협약 (87.6.26.) ( 1986) 

(Convention againsl TOf1ure 없‘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풍일가지노용에 대한 냥녀근로자의 용잉보수에 판한 협약 51.6.9 1990 

( ILO협 약 TIO. lOO)(Conv.안'000 싫lCeming Equ없 Remunemtion for Men (53 .5.23 .) 

.잉 Women Workers for Wort of Equal V벼，，) 

아홍의권리에관한협약 89 ,1L20 1991 

(Convention 어1 the Rights of the αlild ) (90.9.2. ) 

경제적 샤회적 문화적 켠혀예 판한 국제규약 66.12.16 2001 

( Intcmationa’ Covenanl 어1 Ecooomìc‘ Soc ia1 때d Cultural Righ떠 (76. 1.3‘> (199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6.12.19 01 비준 

(Internaliona1 Coven뼈 잉lCivil 때dPo1it’C외 Rights) (763.23 .1 (19981 

장애인권리협약 2006.12. 14 미비준 

(Convention on the Righls of Persons wilh Disabilities) (20085 .3.1 (20071 

자료 h，ψJω-eaties.un .orglPagesπre이 ies .aspx"띠~Subid=A&’ang=en {최종검색일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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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국제 인권 레짐 참여 과정 ~문 긍지 협약과 사회권 규약을 중심으로 

중국은 1 986년 1 2월 고운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용적인 대우나 서 

켈의 금지에 관한 협약에 서영올 했고 1988년 1 0월 4일에 이률 비준했다 고문긍 

지 협약의 창여과정은 국제 규냉의 침투와 중국 정부의 저항 및 규범 수용 과정을 

뚜렷이 보여준다 중국은 1986년 12월 고운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 

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에 관한 협약에 서명을 했고 1988년 10월 4일에 이릎 

비준했다 그러나 중국은 협약올 비준한 이후에 준수해야 하는 의무블 성실히 。1

앵하지 않고 있다 첫째로 보고서 제출과 판련왼 의우흘 을 수 있다 고문긍지 협 

약은 협약이 이행되고 있는 지를 갑시할 수 있는 네 개의 절차블 포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한 의무사항은 가입국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보고서흉 내는 기한올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89년 1 2월 | 일에 첫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제출 기한으로우터 한 당이 지난 것이었고 1 992년에 제출왼 보충 보고서는 정해 

진 재홍기한으로부터 2년 후가 지낭 것이며 2αl6년 2월 14일에 제흥원 것은 200 1 

년 "월 2일이 기한이었으므로 4년여의 기간이 지난 것이다 이에 비해 보고서의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의 진보률 보인다 초기의 보고서는 "에이지에 해당 

하는 쩔고 형식적인 것에 용과했다 그에 비해 1 992년에 제출왼 보충 보고서는 위 

원회의 제안올 따라 중국의 정치적 엽적 사엉적 체제를 포함한 두 부분으료 구성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켄트(Kenl 1999, 99)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의 현 

상이 어떠한 지와는 별개로 중국 지도자들이 실제로 절차적 의미에서 국제 사회의 

규칙용 학습하고 있다는 것올 알견힐 수 있다고 명가한다 

두 번째 문제정옹 특별 조사관川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11 ) 인권위원회는 l어0년 경제사회이사회 경의 제 ’ 503호얘 의한 비공개 싱의 잊 1967년 정 

제사회이사회 경의 제 1 235호에 의한 용개죠사 동의 특명정차용 갖고 있었다 1503 쟁 
차 는 인권왜씬회가 -극십하고 잉용만한 근거가 있는 인권칭혜가 계속해서 얀생하는 

경우 (con애istent 띠lIem of gross and reliably 이'"κd vi이at ions)" 로 판단외는 정보전달 

(∞mmumcatlOn 흥옹 진갱)에 대해 비공개 토흔융 하는 것용 땅한다 이 정차는 국가에 

의혜 자행의는 팡엉워하고 지속적인 인권갱해용 약기 위해 당사국에 대한 정치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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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고문 금지 협약 제20조는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고운이 조직적으로 자행 

되고 있다는 정보가 접수휠 경우 당사국은 위원회의 정호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국의 영토 방문이 포함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연 유엔 인권위원회의 또 다른 고문 금지률 위한 강시 셰계는 특갱 지역의 인권문 

제에 대해 특벚 조사관을 파견하여 조사를 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의 

중국 방문에 있어서 중국의 앵태는 보고서의 제출의 의우에 대한 것보다 더 얀족 

스럽지 옷하다 첫번째 특별 초사관은 피터 쿠이즈만(Peter K。이mans)으로 그는 

1 988년 1 2월과 1 989년 4월 티엣 라사에서 이루어진 시위 이후 구속된 사랍들에 

대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정부훌 상대로 긴급한 서한을 발 

송했다 짙은 해 4월 2 1일에 보내진 특별 보고관의 서한에 대해 7월 2 1 일에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당연이 경여왼 답신을 보내왔고 소송 당사자의 진술이 순전히 

위조왼 것이라 주장하였다(K，띠 1999, 106) 보다 최근 시정인 2004년 6월에는 떼 

요 안 보엔(끼100 van Boven) 특별 보고관의 방문이 단순히 앵정적인 이유에 의해 

연기되기도 했다 2003년에는 중국 대표가 인권위원회의 60차 회의에서 특영보고 

관의 욕별 보고서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올 하기도 했다(l.oo뼈7 ， 452) 

한연 1997년에 서명하고 200 1에 비준한 사회권 규약은 자유권 규약과 함께 국제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 규약이다 200 1년 비준 당시 중국온 제8조 l항 l호(노동 

조합 결성과 창가의 자유 및 파영권 판련 조항)에 대해서는 중국의 헌엉 공회볍 

노동업 동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예외적 선언용 하였다 고문 긍지 협약과 마찬가 

지로 사회권 규약도 16조와 17초에 의해 정부에게 규약의 이앵 상황을 당은 보고 

서의 제충 의우가 우과왼다 중국은 이에 따라 2003년 6월 27일 첫 보고서윤 경제 

용 모색하는 데 그 옥척이 있다 겁토 결파 얘당국의 인권상영이 싱각하다고 딴단익연 

븐영조사판 내지 전운가용 잉영하여 이 사건올 계속혜서 조사하도욕 하는 앙안도 고려 

안 수 있다 1 235호 정치 는 인권칭해 피해자가 갱원이나 고양용 하지 않더라도 인권 

위씬회 스스호가 인지한 갱보와 자료에 기초하여 정차용 개시양 수 있는 자발척 개엽의 

성격용 띤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욕정 툴야의 인권상항이 새계적으로 우허용 상 

경우 그에 관한 성우그칩과 주제영 욕엉초사판융 잉영하여 상양융 조사하게 힐 수도 았 

다 인권위원회 산하에 있언 인컨소위앤회도 영요시 설무그홉과 욕낸조사판융 둘 수 있 

다 유엔 총회에서도 륙영위앤희용 설치하거나 륙연죠사판융 잉영 혹은 인권고퉁딴우 

장에 륙정 임우융 부과하여 인권문채용 다흉 수 있다(서보혁 2007. 54-57) 



2J2 한국정치연구 제 18집 제3호(2009) 

사회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첫 보고서 (UNFSC 2004)는 기본적으호 중국이 알전 

도상국이기 때문에 사회원 규약의 모든 조항들을 실현하지 옷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중국옹 빈곤퇴치와 인구 증가에 대한 판려 환경오염에 대한 대옹에 

집중하끄 있고 제3조의 양성영퉁에 판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공식적 

차별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길고도 어려운 과정에 용착해 있다고 성명한다 이에 

대해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2005년 4월 24일에서 29일 사이 열린 제 34차 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7가지 영역에서 진보릉 이룬 것에 대해 칭찬을 

표했끄 28개의 규정에 대해 규약을 실행하지 않올 영액한 。1유가 없다고 역설했 

다 이에는 목럽왼 형태의 노동조합용 세울 수 있도록 엉올 개정하라는 권고와 정 

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융 철예하라는 권고도 포항되어 있다 

(CESCR 2(05) 

3 중국의 국제인권레짐 참여동기 

고문 긍지 협약에 대한 중국의 비춘 동기에 판련한 기존의 특별한 주장을 찾기 

는 쉽지 않다 다안 비춘 당시에 이 협약이 낮응 수준의 뱅버싱올 요구하는 조약 

기구에 불과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아 중국이 아직 국제 인권 례정의 작동 방식올 

갱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설이나 천안문 사건 딸생 이전 해에 비준이 이푸 

어졌다는 정에 비추어 용 때 중국 정부가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큰 비판올 받올 

것에 대해 예상하지 옷했다는 셜 퉁이 제기 되어있다(Lre 2007 , 451-452) , 1985년 

에서 1989년 사이 중국 정우 차원에서 반(反)고문 갱에인。1 실시되고 있었고 이 

와 같은 사실이 고문금지 협약을 비준하게 했다는 셜도 있다(K에 1999) 켄트는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아 중국 정부가 고문에 안대하는 국제 인권 레짐에 실 

제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Kent 1999. 114) 

한연 중국 당국이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에 서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 

한 성영이 존재한다 일헤로 1997년 흥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본토에 비해 휩씬 

자유로운 사회였던 홍콩올 중국이 어떻게 용치항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판싱올 기 

웅이고 있었고 。1러한 국제사회의 주옥이 중국으로 하여금 1997년 10월파 1998년 

10월에 각각 사회권 균약과 자유권 규약에 서영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있다(Lre 

2007 예)， 1 0년간 국제사회의 압력 (press"π)과 중국 정부의 고인을 거쳤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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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그 경갱은 단기적이고 전슐척인(""，κal ) 목표의 성취 측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결의안 상정을 악는 동시에 중국의 인권 관련 경력 ( profile)올 좋게 하고 국제 

사회의 비판올 악는 것올 위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다(Kent 1999. 195) 장쩌민 

주석의 워싱턴 방문이 있었던 1997년 10월 27일의 하루 전날‘ 사회권 유약에 대한 

서영이 。1루어졌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이사인 메라 호인슨(Mary Robinson)이 중 

국을 방문한 직후이자 토니 블레어 (Tony Blair) 영국 총리의 첫 중국 앙문 직전에 

자유권 규약에 대한 서영이 이루어진 것응 정치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 역시 서명 

시기를 쩔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올 수 있다는 것올 보여준다(Lee 2007. 44S) 

2001년에 사회권 규약의 비준이 자유권 규약 비준보다 언저 이루어진 것온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과 -죠화사회-륭 위해 지역간 붕명퉁올 해 

소해야 한다는 정부방침과 사회권 규약의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서 쉽게 그 

이유융찾올수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인권 에징 참여 즉 사회권 규약과 고문긍지 협약의 가 

입과 비준의 동기는 중국의 단기척이고 고갱적인 국가이익에 대한 기존의 현실주 

의적 관점에서 비롯왼 것이었융올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정치 앵리트틀은 민 

족주의적 입장에서 강하고 부유한 중국올 세우는 데 가장 큰 관싱이 있고 이러한 

옥표는 국제 사회에 대한 장여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올 그을이 인식하기 시작했 

다고 보는 입장과도 일치한다(Zheng 20(4) 시기적으로나 행태적으로 보아 인권 

에집에 대한 중국의 장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이쳤언 것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라고 볼 수 있다 국제체제에서 중국의 역힐과 책임에 대한 논의들옹 중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이 궁극적으호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융 확대시킬 것이라는 함의를 당 

고 있다 이는 책잉대국흔ClU'lffé'j大댐)이란 당론"，과 우판하지 않다 잭잉대국 

당흔옹 1990년대부터 퉁장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위협혼이 확산되던 상항에서 이 

러한 불신올 울식시키고 국제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확산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학숭저널과 인인일보 동에서 책임 

대국(!t1(任;~*國)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이여 이후 급속히 

J2) 시아여명옹 중국이 제시하는 책잉대국의 조건융 세가지로 정리한다 지역 빛 세계적 차 

핀에서 영화와 안정 그려고 언영에 기여혜야 하며 국제사회의 의무흉 진지하게 받아 

을여야 하고 국제적 기준 잊 규칙의 앵성에 엉벼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석회 200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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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었다 1998년부터 200 1년까지 인민일보에 사용된 책임대국이란 용어가 함 

축하는 의이에 대해 살여보연 35%는 국제적 제도 및 기구에서 적극적이고 건설 

적 역할올 하는 것올 의미하고 28%는 평화와 방전올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12%는 미국에 반대하는 액략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융 알 수 있다(Johnston 

2008) 이러한 논의는 국제 인권 에집 장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1990년 3월 제 46차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미국이 일본 영국 프땅스 옥일 

동의 국가와 함께 중국정부의 인권 정책융 비판하고 인권 상황 개선올 촉구하는 

결의안올 제충한 이후 서구 국가등은 거의 애년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 중국의 

인권상황올 비판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 ‘비행동동의안(N。 

Action M어ion )" 13)융 제출하는 것으로 대용하였다 특히 1995년은 중국에 대한 압 

역이 가장 강화된 시기로 중국의 비행동동의안이 부결되고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걸의안이 총회에 상정되었다 중국은 계속적인 결의안 상정올 악기 위해 EU 국가 

들올 비훗한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일온 케냐 풍과 쌍우적 인권 대화룹 개최 

(이금순 김수앙 2006. 172 융영덕 2ω8.2 11 이냥주 2008 , 126)하끄 동시에 인 

권 판련 경력 올 좋게 하기 위해 사회권 협약에 서영하는 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Kcnt 1999 , 195) 실제로 사회권 규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진 1997년은 중국 정 

13) (요 3)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의 비앵동동의안에 대힌 g영상앙 

연도 
비앵똥동의안 "경경파 

찬성 안대 기권 

1990 17 15 11 

1992 27 15 10 

1993 22 17 12 

1994 m 16 17 

1995 22 22 9 

I ~’6 27 m 6 

1991 27 17 9 

1999 22 17 14 

2000 22 18 12 

2001 2J 17 12 

2004 28 16 9 

응쳐 hnp:l，μww .unhchr .chlhtmllmenu2α떠h<m(이냥주 2008. 1 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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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인권규엄에 대한 태도가 크게 연화한 시기이다 1 997년 5월 1 6일 장쩌인 국 

가주석이 프항스 자크 시락 대통영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 성영에 -인권 

보호와 촉진은 유엔 헌장의 정신과 원칙 그리고 인권의 료연성에 기조해야 한다 

는 내용올 포함시켰는데 이는 인권과 관련된 합의가 외국 정상과의 공동성영에 

포항된 첫 사헤이다 또한 1997년 10월 30일 클린턴과의 정상 회담을 위해 이국윷 

방문하던 중 아시아소사이어티에 참석하여 인권의 발전은 정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연서도 -집단적 권리와 개인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시 

민적 정치적 권리는 불가운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1'001 2JXX). 213) 이러한 연 

화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혜 민갑하게 반용하고 있다는 것올 만증하며 

앞서 논증한 책잉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와 영향역에 대한 관심올 보여 

준다 

IV. 중국의 인식 및 정액의 변확 

중국의 인권 당흔옹 1 978년 11기 3중 전회 이후로 크게 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기는 크게 다옹과 같옹 세 단계로 구분왼다(r(jj~ç* 1992 . 62옹5 액영서 1994 

32- 55 κ m 2αν 이남주 2004 61-88 : che 미 2005 162-173 윤영덕 2008 . 199 

202) 것 언째 시기는 천안운 사건이 낼생하는 1989년 이전까지로 인권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로 일판하던 시기이다 1980년대 중안 덩샤오명(잉νl、'1')옹 ‘서구에서 

알하는 인권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용 바라보는 판정도 

다르다-고 이야기 힌바 있다(윤영덕 2008. 200 ) 

두 언째 시기는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부터 1990년대 중안의 시기로 중국 국 

내에서 인권문제와 관련왼 논의가 한엘해지고 연구도 이루어지여 미국올 비롯한 

서구 국가의 인권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웅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장쩌인(江짧民) 

이 내린 -인권문제의 연구훌 심화시키는 것에 관한 지시-훌 계기로 여러 얘체와 

학슬 기관에서 인권문제와 판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앵되었다 199 1년 3훨 2일에 

는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인권문제 좌당회등 개최하고 인권운야의 연구사업올 본 

격적으로 추진(샌世뻐 2007. 135)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일에는 〈인권액서 (AII 

B皮얀)) 1이라고 융리는 〈중국의 인권 상황(中탱à~AII:tl;ijW이 인민일보(A民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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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에 게재되었다 1 993년에는 중국인권연구회(中國A뼈빠究유)가 성링되어 각국 

의 인권 실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이금순 김수앙 2α)6) 

마지막 세 연째 시기는 1 990'건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정진적 정치개 

혁파 함께 인권의 엉제화가 시도되는 단계이다 1997년 중국공산당 제 1 5기 전국대 

표대회에서 엘표왼 정치보고서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이 최초로 

퉁장하고 2002년 개최원 제 1 6기 전국대표대회의 정치보고서에서도 -인인이 광영 

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며 인권융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이 채차 

천명되었다 또한 2004년 3월에 개최왼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흥과왼 헌법 수정안 제33조 제3항에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문구 

가 삽입되었다 (5) 1 999년부터 얘해 발표되는 〈미국인권실태보고서(쫓國的A뼈Iè 

14) 중국이 1991년부터 항요한 인권문제와 갚련한 각종 액서등의 옥욕온 다음과 장다 디Þi힘 

itJ^~j兄( 1 99 1. l J). qJ냉&m~l!.ml.l'(.J~ì5t ( I 992. 8) 앤liiHn，" Imli!!I1 A!l!JV<j~( 1992 

9). '1"영OIk~J~jl/( 1994.6) 냐l멍~，앉훌따않lli~i~(I994. 6) 中없ifJlt~1生îì' (l995 

8) 中없1\11r4"'ifJD(l 995. 12) 中없η見lft~i~(l996.4 ) 에1명이J~영1*:1 (1 996. 6 ) 

여1없이힘1<뻐밍(1996. 1Ol. 1996年中없A!1P1"'ifJD(l 997.3) φ없어운썼!용IiP ffi由~ 

ìR,(1997. IQ) 회il l1l iá펴IY-J^tM.~1‘예IHr'1JI . .t; i5t때JM: ( 1 998. 2) , 1998 .íf. rr I!!lMa:~1‘청t1~Jti째 

(1999.4). '1'빼J샤↓@民앉lJ1짜及l1;l;:r~ (1999. 9). 'i'뼈I\If<형@五+'1' (2000.2). i!!iii!文

(，~‘J찢展 (2000.6). 'i' i잉 ÍI~J t;t;.r.j( 2<XX). 6). '1'國2 1 t!t*èA 0 1>> M:，riH2αXl. t2L 2(0)年 'P생 

Af~I~-må1~훌wl: (2(X) 1. 4) 이1뼈ifJ~셔mm쩌찢 (200 1. 10) 회iõ에찌代化형!i: (200 1. 11 ) 

'i'!!lifJ'lfJb예it1tI*[II~i~(2002. 4}. i!!iiõá뾰앤llt~윗I￥뺏앵1li (2003 . 3). i!!iii!이않잉 

맺챙Ji(2003.5). 2003年예i없1\11'1'횟ifJD(2OO4.3) 中멍에n!ò~i)!IIJ政없 (2004.4) 

힘ii!~J民!)iJil'.엄治 (2004.5 ) φi생ifJit1t않[II~il/엄'Jj;JIl (2004. 9). 'i'탱tt-Jf\:.~ ~~!3 m 

(2005. 2). 2004年냐 l냉1\11~"'ifJιR홍 (2005.4 ) φ없홉예I'l'장찢빼女IlIl!~jl/(2005. 8) 

'i'댐ifJ llò王jJ( i응a없(2005. 10) 에1때종.써"'~J!<!Il! (2006. I2). 'i'，!WJiti읍a앉(2008 

2) 냐j國~J엇品꽃全ξTI~il/(2OO8. 7) 西iI!文(，ifJC용!i !'l!<!1l! (2008. 9) 마1명애U1>11>맺 

jlJfJlJ1J1l맺行i!(2OO8 . 1이 앤훌民호&1(i50年 (2009.3). '1'!!lá깨，，'"行.1 (2009. 5) , 1Ii!; 
ifJ llll!JlU，步 (2009.9) 예'I!I~JIlòMiJj;m잊용IlòMi共떠!Illi!ll짜 (2009) 

(용처 h"ψ /lwwwhumanrighlS.cnIc뼈 IU，여wj띠φs/ìndexhtm' 경색 2009 , 10) 
15) 2004년 12원 23일 북경에서 있었던 헌엉 내 인권 판련 죠항의 상잉과 인권의 엉적 보 

호 와 원련왼 'f염에서 전국인인대요대회 부의장인 지앙껑화는 인권융 보장하는 업흉 

새계와 앙선 건악융 새우기 위한 현엉적 기초가 아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흩 융 

러싼 중극 내외의 지적용 시인적 및 정치적 권리에 적용힐 수 없는 공허한 수사(empty 

rhetoric)에 용과하다는 것이다(Lee 2007.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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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에서는 미국의 인권문제를 우각시킴으효 중국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고 인권 

상황올 함리화하고 있다(이금순 김수앙 2006 , 129- 130) 

고문에 대한 중국 국내 법과 규칙은 비교적 명확하다 법활에서는 고문에 대해 

영시적으로 긍지하고 있으여 고문 행위가 말생했올 때에 보상할 수 있는 앙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이러한 국내 엉을은 대부분 고문긍지 협약의 비준 이 

후 흥과왼 것으로 1 995년 보고서에 대한 겁토를 거쳐 협약 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법 개갱과 제갱올 위한 노력에 대해 격려를 표했다(CAT 2α)() ) 그러나 

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문에 대한 정의릎 국내엉에서 완전하게 따르고 있지 않 

는 풍의 사실l7l은 중국 정우가 취한 노력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또한 법룹의 제갱이나 엉의 준수룡 위한 그 밖의 다흔 노력틀에도 불구하고 권력 

을 냥용하여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대우를 하는 것과 같은 문제틀은 영죄융이 증가 

하여 정부가 이릉 낮추기 위한 캠에인올 실시했던 지난 10 - 1 5년간 더옷 심각해졌 

다(Lee 2007 . 433-434) 맨프레드 노와(Manfl어 Nowak ) 특별 조사관은 시민들에 

16) 1995년 전녁인인대요대회얘서 땅사 검사 경찰이 엉우윤 수행한 때 적용양 보다 구셰 

적인 기준용 당용 애가지 엉{to] 용과의어 7월 l일부터 시행에 틀어갔다 ) 994년 인권 

개선옹 위한 엽엉 조치와 판련하여 ) 995년 연호사와 의피인의 관계흉 영아히 하고 대부 

분이 극가 소속인 연호사와 구분원 인선연호사의 직엉기춘용 성갱하여 시인들이 자신 

의 영척 이익{옹 호호한 수 있도S 하는 연호A 엉융 마련하였다 1996년 3영 17일 전국 

인인대g대회 제871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융 개갱하였는데 개정안에는 경 

황이 여의자윤 구긍할 수 있는 기간융 ]{) 알 이내로 제한하는 한연 앤호인 정근권올 강 

화 재판 없는 유최연절용 금지 당국의 학대 앵쩌에 대한 호상 갱구켠 부여 퉁의 내용 

이 포항되어 있다 1997년 제8기 재5차 회의에서는 형엉올 개정하여 죄앵냉갱주의 앤혜 

융 확컵 유추해석융 에지항으로 법에 따라 져 1성융 앙고 형영의 냥용올 "J지하는 조치 

릅 취하고 있는 퉁 형엄에 대한 개정용 계속되어 왔다 연호사법 앵정재싱엉 둥의 업 

원에재는 2<XXl년올 전후로 정비되고 있다(이긍순 깅수앙20)6. 153- 154) 

17) 대요적인 얘호 고운의 갱의에 대한 차이는 다용과 같다 고운긍지 앵약의 제 l장 l조는 

-고운-올 공무원이나 꽁우 수앵자가 직검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욱인 아래 어 

언 개인이나 제3자료부터 갱보나 자액올 영어내기 위한 욕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 

앵하였거나 성행한 혐의가 있는 앵위에 대하여 지명올 하기 외한 옥적으호 개인이나 

제3자증 협악 강.fl.항 욕적으로 또는 모든 종유의 차언에 기호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 

의료 극싱한 신제척 정신적 고용옹 가하는 앵위라고 갱의한다 그러나 중국 엉융상의 
고문1M>에)에 대한 갱의는 정신적 고영 용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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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을 둔 옥링왼 인권 감시기구나 강긍。1 이루어졌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독 

험적인 위원회 그리고 목링적이끄 종정하여 정큰 가능한 사법부와 검사의 부재가 

상황올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Manfred Nowak 2(06) 

한연 고문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은 정차 중가되고 있는 실정이다(Lre 7i'IJ7 

454-4551 중국에서는 현재 고문의 문제정틀에 대한 많은 캠페인이 안부얘와 투영 

성파 책임성의 증대의 기치 아래 진행되고 있다 고문에 대한 토혼과 논생들도 더 

욱 황발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중매체가 극도로 용제 받고 었응에도 훌구하 

고 신문에서 고문과 살옷된 대우에 대한 사헤을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올 보연 알 수 있다IA民B웹 7i'IJ5/<여;05) , 18) 

사회권 영약 비준 이후의 국내엉 제정 혹은 개정 사례는 이하와 갇다 2여l년 

알 중국의 wro 가잉에 따라 노사문제를 국제객 규영에 맞충 필요가 제가되어 노 
동판계의 규영화와 국내 입업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이긍순 김수암 

2006. 153 장윤미 2004. 168 윤영티 7i'IJ8, 2081 이 시기는 사회권 협약의 비준시 

기와도 일치한다 -년에서 2007년 시기는 특히 징중적으로 노퉁입엽(노통계약 

엉 취업촉진영 노동갱의 처리법)이 추진되었던 시기로 코포라티증적 제도의 수 

링옹 위해 노동조합의 활성화(노조조직의 확대 단체협상제도의 이식 노사정 협 

의기구흘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것)가 이루어졌다 갱부의 사회정책적 지향의 강화 

풍과 같응 용직잉도 관첼왼다 -년부터 제정에 착수한 노동계약법은 2007년 6 

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8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료 통과되어 반포되었고 

2008년 |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액숭용 2007 , 8- 151 노동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조항툴은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보완되고 있지안 단체 행동권에 대한 조항은 

1982년 헌법에서 파업권이 삭제원 이후 근본적 연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현행 엉융은 파업운제에 대해 영확한 규정올 당고 있지 않으며‘ 현엉분만 아니라 

노동법이나 노동초합법에서도 파업을 노조의 권리로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따업 

원올 제한하는 조항들이 산재해 있어 파업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탄압올 합 

법화하고 있다(액숭육 2007 .33-34 장윤이 2004 . 173 김재관 2003 49-50 융영 

덕 7i'IJ8, 2081 

18) People‘, D히 Iy 。이ine(english.peop1c ιJm.cn)에셔 갱색한 영문딴 기샤 채쪽온 Retum of 

깨U띠ered wife" calls China's jω cÎaI ‘ystem m ques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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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6년간의 업에 대한 개정 노력과 사회적 관심의 중대에도 올구하고 

고문은 여전히 더 많은 향상올 요하는 른 문제로 남아 있고‘ 。1 는 사회권 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은 법적 차원의 개혁과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 

실이 공존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연해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상에서 살펴본 고문 금지 협약과 사회권 규약 비춘 。1 후의 정책 연화 

는 대내적 정책과 대외걱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대내적 정책의 연화는 관련 법의 

제정이나 개정올 용해 앙 수 있고 대외적 정책의 연화는 인권과 관련원 국제문재 

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용하고 있는지흘 흉해 알 수 있다 언저 대내적 정책에 

있어 중국은 국제 인권 조약의 국내적 입엉화를 하고 있는 진보률 보인다는 것을 

살여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엉과 현실의 피리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볍지에 대한 개녕 변화흘 동해 중국 정부의 

인권 판련 대내적 업엉화가 단순한 링서비스 차왼의 것이 아닝올 밝히고자 한다 

우엿보다 중요한 것온 1997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판연 문건에서 엉재 (양 

때) 라는 단어흉 법치($;읍) 로 바꾸고 엉흉의 중요생융 강조하는 웅직임。! 있다 

는 것이다 1997년 9월 개최왼 제 1 5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시 중국 국 

가주석이었연 장쩌민이 엄에 의한 국가 운영(11，홉治國) 올 역설하며 정치 지도 

자가 교체되더라도 제도와 영흉응 변하지 않올 것이라고 전영한 것도 같은 액락으 

로 해석할 수 있다(장윤이 2004 . 188) 이러한 염치로의 웅직입은 국가의 공식 이 

데올로기흘 집단행동의 정당성올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용할 수 있다는 오브 

라이언 (0’ Brien 2004)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 

리률 강화시켜줄 수 있올 것이다 

연화왼 대외적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륙정올 주옥항 수 았다(윤영덕 

2008.2 12) 첫째는 인권문제와 판련왼 국제 할동에 척극 참가하며 인권 운제에 대 

한 중국의 입장과 주장 중국의 인권 정책올 선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끄 있다는 것 

이다 둘째는 인권문제룡 둘러싼 국제적 갈퉁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정이다 셋째는 미국이 매년마다 알표하는 세계각국의 인 

권보고서 에 대용해 1999년 。1 후 2009년까지 얘년 전해 년도 미묵의 인권 상항을 

중국 묵무원의 언론홍보실(新뼈빼公호) 명의로 미국의 인권실태보고서(종國的A 

앤￡양) 를 발표하여 반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외 인권 정책이 보다 공세 

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훌 흥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인권 레짐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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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시작한 이후로 대내외적 정책에 유의미한 연화가 발생했고 19) 2장에서 언 

급한 규엄의 규제적 효과가 쌀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 환경적 요소가 중 

국 정부로 하여금 국제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케 한 것이라하겠<I(M，2OO6， 169) 

V 결론 

이상의 고문 금지 협약과 사회권 규약에 대한 중국의 참여 사헤는 국제 사회에 

서의 이미지 재고률 위한 국가 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주의적 용기에서 시작되었음 

에도 윤구하고 국제 인권 에집과 중국과의 상호작용은 결국 구성주의에서 주장하 

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규염효과 즉 구성적 효과와 규제적 효과가 야기되었음올 

보여주었다 고운 긍지 협약 잊 사회권 규약에 대한 중국의 창여는 강하고 부유한 

중국올 세우기 위해 국제체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대시키려는 갱치 앵리 

트틀의 현실주의척 이익추구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 

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올 확대시킬 것이라는 책임대국흔(Jí質任0'-) 

*國) 당흔파 무판하지 않다 그럼에도 용구하고 1990년부터 고문으로 인한 인권 

칭해흘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등이 있었고 2004년에 헌업 내 인권 조항이 삽입 

되었으며 2004년에서 200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 

동 판계의 규벙화 조치 퉁이 알표되었다 더쉴어 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과 연대흘 강화하는 풍의 연오도 말견힐 수 있는 

데 이 갇은 대내외적 담론 잊 갱책의 연화는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규명효과룡 잘 

보여준다고하겠다 

깅 (Kim 2000. 1 53)은 국제 인권 레집이 구조적 약정잉)파 실천적 차원에서의 모 

19) 융흔 연화가 양생했다는 사실 자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 망향으호 변화가 발생하 

는 것이겠다 중국 정부의 정잭 연화(욕히 대외갱책의 변화)가 대내적 단경 강화의 수 

단으로 사용왼다는 주장(선생흥 2008 , 96)도 있고 온 고에서도 사회권 규약과 고운금 

지 협약에 대해 셜영할 얘 정책의 연화가 발생하끄 있지 않은 푸운과 한계정에 대해서 

도 언급하었지얀 온 논문옹 중국 정우와 국체 인권 에정의 상호작용으로 안생하는 규 

엉효파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연화에 주로 초정올 맞추었다 

2이 국제 인씬 얘징용 인권 칭해 문제상 야기하는 당사자인 국가에게 규엉용 학습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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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실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에 대한 이론과 실천에 있어 느리지안 지속적이 

고 영확한 연화블 야기했다고 명가한다 온 논문도 이 같윤 평가를 내라고 있으며 

앞서 살며본 중국의 인권 레정 장여가 발생시킨 중국 정부의 당론적 차왼 및 대내 

외적 정책의 차원에서의 변화가 이를 뒷받칭해준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제 사 

회의 지향정인 인권을 비롯한 유엉적 가치블 국내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국제사회 

의 환경걱 구초가 영향을 미철 수 있으며 관녕은 중요한 역할올 하고 있다는 것올 

주장할수있게되었다 

불론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셜영이 가지는 문제접'"올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는 한계릎 지닌다 전술한 긍정적인 연화 옷지 않게 여전히 국제 규영을 완전하게 

적용하지 옷하는 국내외적 정책 기존의 주권 개녕으로 국제 규범의 침투를 땅어 

하고 있다는 정 풍은 이러한 한계정이 존재힐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 

다 그러나 이로써 국제 레집과 개벌국가의 상호작용이 국가행태 연화에 유의미한 

영향올 미칠 수 있다는 정올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인권응 합의 

의 영토 로 인정되연 어떻게든 실현 가능한 해결잭올 아련하게 원다는 복징올 가 

지고(죠효제 2007 , lJO) 종국과 같이 국가와 사회 사이의 힘이 국가로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저항틀이 자신의 정당성올 강화시키는 데 공식 

이데올로기나 정책율 안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접 (0’Brien and 니 2006 , 1 -5 )에 비추 

어 보연 앞서 살펴본 중국과 국제 인권 레집의 상호작용은 더 많은 실천적 항의을 

지니고있다고하겠다 

투고일 200>년 8월 25일 

심사일 200>년 9월 10일 

게재획정일 2009년 10월 5일 

써 인권올 보호하게 해야 하는 오순올 근본걱으로 지닌다 또한 극제 인권 제찌가 인 

권흘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재재 수단융 가지지 옷한다는 약정도 가지고 있다 

21 ) 구성주의척 운석에 냥아있는 이해결의 운제는 욕벌한 방냉온이 없는 묘사적 성영적 연 

구이여 인과성아 g양영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Jeppel3OTl at al. 1996. 65용8) 구성주의 

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외§ 갱쩨성 문화 이녕의 완성에서 보완하고 있고 。1 러 

한 요소등의 중요성용 적갱히 지적하기는 하지안 구셰척 사안에 대한 정아한 영가와 

갱잭 채안올 항 만큼 조작객 이돈이 되기에는 언계가 있다는 지객이다(천재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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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TRnrr 1. 

Interaction between the Intema tional Human Rights Reg ime and 

the C hinese Gove mme nt 

Yoon Eui Kim I SeOIJ Na빼뼈빼 

T꺼>s p띠per p띠X>SeS 10 follow after the "cffect of norms ’ m이 has been shown up in Ihe 

process of ìnteraclion 야I、이cn thc imcπatìona l human rights regime and the Chinese 

govemmen t. Even though the induccment of the Chinese govemment's participation was a 

strnteg‘cchoκ:e of seeking the realistic national intcrest. the oulcome of this intemction brought 

about two dimensions of the effect of nonns. whκh are regulative and con잉 itutiveeπect 깨" 

C때 be provcd by the transfonnation of the discourse a씨 announcement, and the domestic ar찌 

foreign 띠lα" π" “udy is s야디r.c띠ly focused on thc case of thc Covenant againsl TOI1ure 

and Other Cruel. Inhuman α Degnιding Treatment of Punishment (CA n and the Intemational 

Covenanl 00 Economic Soc i미 m얘 C비turaJ Rights (ICESCR) 

Chinι영 어rticipation in the CAT aJ띠 the ICESCR was dcd뼈 by Chinese politκ띠 OJ야S 

who wanted 10 build powerful and rich countJγ ， in ordcr 10 increase China ’s inf1ueoce in the 

intemalionalsociely. Th is ‘ nOI irrelevanl 10 the ‘ resJXlnsible JXlwer' discourse of Chinese 

govemmen l. Howcvcr, Ihere have been the movements of Jegislation to prevent Chinese 

people from the inhumane tonure ‘ ince 1옛애‘ the insenion of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n이'""띠 constitution in 2α셔， ru띠 the announcement 이 the nonns to guarantee soci띠 rights 

Moreover, China tries 10 actively panicipate in intemat ional human rights activities ‘ 

strengthening the c에 eclive responsib삐y. All of these situations can be explained as the effect 

ofnormswhιh this papcr tries 10 prove 

Keywords: CAT, JCESCR , intemational human rights regime, effecl of nonns, China 




